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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내 용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보건복지

부 지침「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 아동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영

유아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 등 8개 시·군에서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보육료

와 양육수당 간의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34건 3,602,330원을 중복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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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 현황(2016. 8. 31.기준)

(단위 : 건, 원)

조치할 사항 삼척시장은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291,280원, 양육수당 20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수는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659,930원, 양육수당 25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수는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644,560원, 양육수당 15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는

시/군시/군 계 보육료 양육수당

계 34 3,602,330 25 2,502,330 9 1,100,000

삼척시 5 491,280 3 291,280 2 200,000

횡성군 8 909,930 6 659,930 2 250,000

영월군 7 794,560 6 644,560 1 150,000

평창군 4 355,350 3 255,350 1 100,000

철원군 5 667,190 3 367,190 2 300,000

인제군 2 243,000 1　 143,000　 1 100,000

고성군 1 66,880 1 66,880 - -　

양양군 2 74,140 2 74,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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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255,350원, 양육수당 10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수는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367,190원, 양육수당 300,000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수는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143,000원, 양육수당 10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는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66,88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수는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74,14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